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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시기 특수 경제 지대 개요 -1

1)  김정은 시기에 북한이 추진한 경제특구의 지정배경과 목적을

고찰하여 거시적 측면에서의 경제특구정책 변화를 규명 (제2장)

2) 미시적 측면에서 세부적인 법률과 제도를 비교 분석 (제3장)

3)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변화가 지니는 한계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제4장)

4)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변화가 개성공단의 재개에 주는 시사점 (제 5장)



구분 개성 라선 경제개발구

위 치 황해남도 함경북도

지역별 총 19개면 적 66㎢ 약 470㎢

지정일 2002.11 1991.12 특수경제지대(2010)

유 형 공업지구 경제무역지대
공업․농업․관광․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구

관련 법 개성공업지구법 (2002) 라선 경제무역지대법 (2011) 경제개발구법 (2013)

법의 목적
민족경제를발전시키는 데

이바지(제1조)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투자,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제1조)

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

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 (제1조)

투자당사자

남측및해외동포

다른나라의법인, 개인, 경제조직(제

3조)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제4조)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해외동포(제5조)

북한 측 개발참여 부정 (규정 없음) 긍정 (총 계획요강 제33항)
긍정

(법 제20조)

북한기업의

입주여부
부정(규정 없음) 긍정 (기업창설운영규정 제2조)

긍정

(근거규정 없음)

1. 김정은 시기 특수 경제 지대 개요 -2



2. 김정은 시기 경제특구 변화와 특징 -1

1) 경제특구의 실리적 측면

- 개성공업지구 : 민족경제발전

- 라선 경제무역지대법 : 지대를 국제적인 경제특구로 발전

- 경제개발구 : 경제협력을 통해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

수준을 제고

정치적 목적포함  인민생활수준 제고



2. 김정은 시기 경제특구 변화와 특징 -2

2) 라선 지대의 우수성 강조

-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 광역 두만강개발계획(GTI)-2009년 탈퇴

- 개성(남북경협), 라선 경제특구개발(북중)

- 양자간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한계점 노정

다자간경제협력  양자간경제협력전환



라선(1993) 개성 라선(2011 이후) 경제개발구

중앙대외경제기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

지대당국 라선시인민위원회
도(직할시)인민

위원회

공업지구관리기관 관리위원회
경제개발구

관리기관

개발업자, 

입주기업

개발업자, 

입주기업

개발업자, 

입주기업

개발업자, 

입주기업

3. 3개의 경제특구법 특징비교 (거버넌스 구조)



1) 3단계  4단계 구조변화

- 1993년 라선법 : 중앙 - 지방 - 입주기업

-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 : 중앙 – 관리위원회 - 입주기업

- 2011년 라선법 / 2013년 경제개발구법

: 중앙 – 지방 – 관리기관 – 입주기업

2) 지방행정기관의 권한 강화

- 대내 : 6.28방침, 대외:경제개발구 정책  자율성보장

- 지방정부는 관리기관의 구성에 직접참여, 관리기관의

독자성을 보장하면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강화

3-1. 거버런스 특징



1) 라선법:지대관리의 원칙과 기업의 자율성 보장

2) 금강산 :법치경제와 시장경제

3) 경제개발구법:시장원리의 준수 삭제

 특구 경제의 핵심은 시장원리와 기업의 권리가 누락된 점은

북한경제특구의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의욕 저하

3-2. 지대관리의 원칙과 기업의 자율성 보장



개성 라선 경제개발구

장

려

산

업

■개성공업지구법제4조

- 하부구조건설부문

- 경공업부문

- 첨단과학기술부문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6조

- 하부구조건설부문

- 첨단과학기술부문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

■ 경제개발구법제6조

- 하부구조건설부문

- 첨단과학기술부문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

기

업

소

득

세

■개성공업지구법제43조

- 일반 14%

- 장려부문 10%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67조

- 일반 14%

- 장려부문 10%

■ 경제개발구법제45조

- 일반 14%

- 장려부문 10%

3-3. 장려부문산업과 세금우대조치 -1



개성 라선 경제개발구

조

세

감

면

■ 개성공업지구법세금규정

제29조

1. 장려부문과 생산부문에 투자

하여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

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

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덜어준다.

2.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 이

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

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2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1년간 50%

를 덜어준다.

3. 리윤을 재투자하여 3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

세의 70%를 다음 연도에 바쳐

야 할 세금에서덜어준다.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68조

- 경제무역지대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정해진 기업에 대하여

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준다.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71조

- 경제무역지대에서리윤을 재투자

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

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전부를

돌려준다.

■ 경제개발구법제53조

- 경제개발구에서 10년 이상 운영

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

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준다.

■ 경제개발구법제54조

- 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 이상 운영

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

다.

-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3-3. 장려부문산업과 세금우대조치 -2



■ 특구법 장려산업.소득세율.조세감면의 우대조치

1) 경제개발구 사업의 ‘지역별 특성화 사업 육성’ 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형화된 세수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2) 개별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주력산업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본법상의 투자장려부문 규정만으로는 경제개발구의 주력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지역의 특성 및 개발의 단계에 따라 지방정부나 관리기관이

투자 장려부문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경제개발구의 효율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3-3. 장려부문산업과 세금우대조치 -3



개성 라선 경제개발구

외

국

근

로

자

고

용

■ 개성공업지구법 제37조

-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

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49조

-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

려

할 경우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경제개발구법 제41조

-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

려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월

최

저

임

금

■ 로동규정 제25조

- 종업원 월 최저 로임 기준은 중앙공업

지

구지도기관이 종업원의 로동 생산능

률,

공업지구경제발전수준, 로력 채용상

태

같은 것을 고려하여 해마다 정한다.

■ 로동규정 제6조

- 지대에서 종업원월로 임최저기준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로동규정 제6조

- 경제개발구에서 종업원 월로임최저기

준

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경제개발

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근

로

자

■ 로동규정 제13조

- 기업은 종업원대표와 협의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하는 로동 규칙을

■ 로동규정 제7조

- 지대에서는 기업의 실정에 맞게

직업동맹조직을 내오고 운영한다.

■ 로동규정 제7조

-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의 실정에 맞

게

3-3. 장려부문산업과 세금우대조치 -4



개성 라선 경제개발구

로

력

관

리

기

관

■ 로동규정 제7조

-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로력 채용과

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 로동규정 제2조

- 지대의 로력 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

인

장악과 통제는 라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 로동규정 제2조

- 경제개발구의 로력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는 경제개발구

를

관할하는 중앙기관 또는 도(직할시)

인민

위원회가 한다.

로

동

채

용

계

약

과

로

동

계

약

■ 로동규정 제13조

- 기업은 종업원대표와 협의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하는 로동 규칙을 작

성

하고 실시할 수 있다.

■ 로동규정 제10조

- 기업은 선발된 로력자와 월로임액,

채용기간, 로동시간 같은 것을 확정하

고

로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 로력채용계약을 맺은 로력자는 기업

의

종업원으로 된다.

■ 로동규정 제14조

- 기업은 직업동맹조직 또는 종업원대

표와

로동 계약을 맺어야 한다.

■ 로동규정 제13조

- 로력을 채용하는 기업은 로력자와

채용기간, 로동 시간, 초기 월로임액

같은 것을 밝힌 로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 로력채용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기업

의

종업원으로 된다.

■ 로동규정 제14조

- 기업은 직업동맹조직 또는 종업원대

표와

로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 로동규정 제13조

- 로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로력자와

로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채용기간, 로동시간,

초기 월로임액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 로력채용계약을 맺은 로력자는 기업

의

종업원으로 된다.

3-3. 장려부문산업과 세금우대조치 -5



1) 경제특구에서의 특혜 중 하나가 저렴하고 유능한 근로자 공급

- 이를 위하여 저렴하고 유능한 인력의 배분 및 평화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노동 정책의 방향

2) 북한 경제특구에서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특구별 차이가 존재

3-4. 노동시장의 유연성



1) 북한이 양자간 경제협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2) 동북아시아 지역은 복잡다기한 외교안보 이슈가 상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상황과 경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

3)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는 개별국가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지난한 과정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단 다자구도가 형성된 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발전

4) 경제특구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자간

경제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

4-1.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특구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모색 : 양자간 경제 협력



4-2.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특구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모색 :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강화

1) 경제개발구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정신청으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신청의 절차상 차이만 있을 뿐,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2) 중앙정부는 경제개발구 사업에 대한 거시적 계획수립만을 담당하고

특구 발전 계획안 작성 및 대부분의 행정사무는 가급적 지방정부가

관장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경제개발구법이 가지는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의 경제특구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권입법권

을 보장하여 지역맞춤형 경제개발구 발전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4-3.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특구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모색 : 법과 현실의 괴리 극복

1)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의 정형화

2) 투자장려산업의 업종․특혜세율․조세감면정책․기업의 경영활동 자율권

등에서 경제지대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3) 경제개발구법에서는 특히 투자장려부분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기업소득세 특혜도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기업우대조치를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

4) 비슷한 특혜조건이라면 인프라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라선지대에 외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개발구의 개발사업이 난항

5) 경제개발구는 지대의 위치와 개발 단계에 따라 특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5.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제언

1)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특구정책의 정치적 색채를 약화 필요성

2) 북한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특구사업을 통해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제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공단내 북한기업의 진출을 장려

3)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꾸준한 법제의 정비작업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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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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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 ≫

7.4남북공동성명 시기(1972~1980년대)

남북기본합의서 시기(1990년대)

6.15남북공동선언 시기(2000년대 전반기)

10.4남북정상선언 시기(2000년대 중후반기)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lvsLQ573XAhVLiLwKHVXzCnoQjRwIBw&url=http://blog.krhana.org/tag/7.4%EB%82%A8%EB%B6%81%EA%B3%B5%EB%8F%99%EC%84%B1%EB%AA%85&psig=AOvVaw053mSSHRyf1WFoGVXd1Uj5&ust=151074008122165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iQ17z3573XAhVShbwKHfDJAfEQjRwIBw&url=http://thisfre.tistory.com/991&psig=AOvVaw053mSSHRyf1WFoGVXd1Uj5&ust=1510740081221658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hssC96L3XAhVJhbwKHReTBmAQjRwIBw&url=https://newdaily.co.kr/news/article_print.html?no%3D215993&psig=AOvVaw053mSSHRyf1WFoGVXd1Uj5&ust=151074008122165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cp-jb6L3XAhXEerwKHQkuA6IQjRwIBw&url=http://blog.ohmynews.com/hamsh01313/388459&psig=AOvVaw2QkE0AZJMScpCXtre3JvhB&ust=1510740375177401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법률

제정일 법 령 주요 내용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 관련 규정

• 남북의 상호방문과 주민접촉 관련 규정

• 남북한 거래의 원칙, 협력사업의 승인 및 반출·반입 관련 규정

1990년

8월 1일
남북협력기금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기금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

• 기금의 운용, 관리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 남북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규정

•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규정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규정

• 남북 회담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에 관하여 규정

2007년

5월 25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투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규정

•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및 지원재단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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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관련 정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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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석 외,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9,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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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4.7.2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7.7.1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5.8.1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2004.11.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3.1.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8.6.2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5.7.3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6.4.6

경기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01.11.9

강원도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1998.12.31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 2004.3.6

충청북도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2012.11.2

충청남도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1.11.10

전라북도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7.12.28

전라남도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2003.6.5

경상북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8.1.10

경상남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2005.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7.5.9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3.2.7

인천 옹진군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7.11.20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10.3.22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1.10.31

경

기

도

고양시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2004.4.1

김포시 김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8.6.9

부천시 부천시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 기반조성에관한조례 2011.11.14

성남시 성남시남북교류협력 조례 2015.10.12

수원시 수원시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2011.9.27

안성시 안성시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등에관한조례 2016.6.21

연천군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2.3.23

파주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2004.1.10

강원도
고성군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1.11.5

철원군 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08.1.10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200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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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Marketisation)



■ 시장(Market)

-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

- 현대 국가사회의 메커니즘

- 개인의 경쟁력

- 민주시민의 자질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시장 메커니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INTRODUCTION 3/3



Key Question

Q. 대한민국 시장 경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

Q. 세대별 시장경제태도 차이: 세대효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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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 마음의 자세, 반응 경향성

- 행동을 유도하거나 영향을 준다고 가정되는 잠재적 변인

■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인지

-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 시장경제 구조 내 정부-기업-시민의 역할에 대한 생각 등

- JCEE(Joint Council on Economics Education)의 경제에 대한 태도
(Survey on Economic Attitude), Walstad와 Soper(1989)의
ATE(Attitudes Toward Economic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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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태도
- 이무철(2008): 한 주민의 경제관과 개혁개방에 대한 의식을 예측하

여 한 당국이 요구하는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를, 사상적 가치보
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선호함을 밝힘.

- 손정원(2012): 탈북청소년의 학교 경제교육 실태, 탈북청소년과 남
한청소년의 경제의식 비교, 탈북청소년의 경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가정환경 변인· 학교경제교육 변인 분석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의식 관련 연구는 일방적 경제적응을 기대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우리 사회가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이라는 사회구성원이 갖고 있는 태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Servey

- 서울시, 경기도, 인천 지역 거주

- 20～69세의 북한이탈주민 405명

- 편의 표집 중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 응답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설문을 실시

- SPSS WIN 21.0v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 유의수준 p<.05, p<.01, p<.001에서 검증

-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
(Descriptive Analysis)

- 신뢰도 분석

-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scheffe 사후검정



측정도구: Lephardt & Breeden, MAI(Market Attitude Inventory)

대한민국의시장경제는...

1)소득이불공평하게배분된다 12)사람들이여러자원들을효율적으로사용한다

2)사람들이열심히일한만큼공정하게보상받는다 13)사람들이환경을남용(지나치게사용)한다

3)기업들이비윤리적으로행동을하게만든다 14)사람들이직장을잃고실업자가되기쉽다

4)상품의질이높아지고기술이발전한다. 15)기업(회사)이실패할가능성이매우크다

5)치안,도로,의료보험과같은중요한공공서비스가부족하다 16)경제가잘돌아가기위해서는정부가간섭을많이해야한다

6)성공할수있는기회가있고성공을장려한다
17)다른나라기업이 대한민국기업과경쟁하는 것이 너무 쉽게 되

어있다

7)탐욕(지나친욕심)과물질만능주의에빠지기쉽다 18)기업은소비자가원하는상품을만든다

8)누구나일할기회를똑같이갖는다 19)일하기를원하는모든사람들은직장을구할기회를갖는다

9)경제성장과쇠퇴가불규칙하게일어난다 20)기술혁신을높게평가하고기업가들의기업가정신을장려한다

10)대부분사람들의생활수준이높아진다 21)소비자들은상품을적절한가격에살수있다

11)한두개의특정기업(회사)이지나치게큰힘을갖게된다
22)결론적으로 나는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공평하고 윤리적인(도덕

적인)경제체제라고믿는다



응답자 특성

특성 빈도 퍼센트

연령

20대 63 15.6

30대 96 23.7

40대 121 29.9

50대 77 19.0

60대이상 48 11.9

제3국 체류기간

(평균:27.8개월)

6개월미만 155 38.3

1년미만 52 12.8

1-3년미만 82 20.2

3-5년미만 43 10.6

5년이상 78 18.1

남한 정착기간

(평균:81.8개월)

3년미만 73 18.0

3-5년미만 71 17.5

5-7년미만 64 15.8

7-10년미만 109 26.9

10년이상 88 21.8

합계 405 100.0



측정도구의 신뢰도

변인 문항내용 문항 수 Cronbachα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1-22 22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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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연령 N M SD F p scheffe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20대(a) 63 2.99 0.54

3.372 .010 a<d

30대(b) 96 3.14 0.60

40대(c) 121 3.23 0.61

50대(d) 77 3.34 0.60

60대이상(e) 48 3.32 0.83

합계 405 3.20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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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가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난 이유?

첫째, 젊은 세대들이 북한에서부터 시장화를 겪었기 때문일 가능성

둘째, 북한의 경제난을 겪은 장년층이 시장경제의 풍요로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

셋째, 20대에게 시장 메커니즘의 경쟁 구도가
다른 세대들에 비해 더욱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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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주요 정치경제적 사건



■ 남한중심적 사고의 폭력성

- 누구를 위한 ‘적응’, 누구를 위한 ‘사회통합’인가?

- 시장에의 적응을 강요할 수 있는가?

- 남한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생각에 관심이 있는가?

- 사회통합의 수준?

‘사회통합’은 각 사회구성원의 태도에

같은 수준의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Conclusion 3/3



■ 세대에 따라 시장경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대한 분석

■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적, 사회적 욕구

Limmitation



Thank you.



1

“나도 독일통일(안)을 입안하며
'개성공단'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다.
독일도 저랬으면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없앨 수 있었겠다
싶어 너무 놀랐다.
저 탁월한 통일방안이 얼마나
놀랍고 또 놀라운가.
남북한의 그 민족이 부럽다”

독일통일의 설계자
Egon Ba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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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규정

시행세칙(지도기관)

사업준칙(관리기관)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단관련합의서, 

경협 4개 합의서 등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성공업지구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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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보수)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지급

-연장및야간근무시 50%

-휴일근무시 100%

구성 : 기본급，가급금

장려금, 상금

사회보험료 : 임금총액15%

가급금인센티브

기업은 실정에 맞게
장려금 또는 상금 지급
가능

-기업·종업원간협의로
인센티브제실시

<노동보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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